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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5
－ 안건조세총서, 기업경영회계·세무, 법인세법상세해설서
－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

매일절세재무요점매일절세재무요점

月월 상속세 자녀공제액 상향 효과

火화 월 배당 ETF의 분배금에 대한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

 

일반 계좌 연금계좌

배당소득 소득구분 연금소득

15.4% 원천징수 세율 3.3~5.5%

이자·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
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소

득과 합산해 종합과세

종합과세
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
하면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

득과 합산해 종합과세

납세자가 희망하면 16.5%의 단일 
세율 적용 가능

부과 지역건강보험료 미부과

현행 개정안 차이

상속재산 25억 -

공제액

10억 17억

+7억일괄공제 5억
배우자공제 5억

자녀공제 10억
기초공제 2억

배우자공제 5억

상속세액 4억4000만 1억7000만 -2억7000만

※ (단위 : 원) 상속재산 25억, 배우자 1명+자녀2명일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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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명 현행 개선 시행일자

청약통장 
금리 인상

청약통장 금리 2.0%~2.8%
청약통장 금리 2.3%~3.1%

(최대 3%대 금리)
9.23

청약 예·부금,
청약저축

→ 종합저축 전환 
허용

종전 입주자저축은 한 가지 유형
에만 청약 가능

(청약 예·부금 : 민영주택, 청약저
축 : 공공주택)

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
용하되, 기존에 청약이 가능했던 
유형에는 종전 납입분 모두 인정

10.1(당행),
11.1(타행)

월 납입 인정액
상향

청약통장 납입액을 많이 납부하
여도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10만

원으로 제한('83년~)

월 납입 인정액을 25만원으로 상
향하되, 선납액은 11월부터 상향

하여 재납입 가능
11.1

청년 자산형성
지원

청년우대형 청약저축
(금리 최대 4.3%, 현역장병 가입

불가 등)
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(금
리 최대 4.5%, 현역장병 가입가

능 등)
2.21

-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군 장
병 내일준비적금 일시납(최대 5

천만원) 연계
9.23

온 가족이 누리는 
청약통장 혜택

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 최
대 2년

최대 5년으로 확대 7.1

민영주택 가점제, 노부모부양 특
공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 선

발

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
자로 선정

3.25

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, 이자
소득 비과세 혜택이 무주택 세대

주로 한정

무주택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지
원대상 확대

'25년

水수	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개선사항


